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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감축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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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사업은양국간협정을기반으로운영되는파리협정6.2조(협력적
접근법)와UN 감독기구(SB)가운영하는파리협정6.4조메커니즘으로구분

파리협정 6.2조(협력적 접근법) 파리협정 6.4조(6.4조 메커니즘)

파리협정 6조 기반 국제감축사업으로부터 확보한 ITMOs는 
국가별 탄소가격제도 상쇄 또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직접 활용

자료 :  온실가스국제감축포탈자료 :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추진전략(2022)을바탕으로재구성

+

국제감축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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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감축사업 - 6.2조 메커니즘

6.2조메커니즘은양국간협정또는이에준하는정부간약정을기반으로
국제감축사업을추진하고, 국제감축협의체를통해사업을운영하고감축실적을발행

국제감축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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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2조 메커니즘 거버넌스 (예시: 우리나라 & 베트남)

우리나라 국제감축사업 추진 거버넌스 유치국 국제감축사업 추진 거버넌스

기획, 조정, 협정

전담기관(사무국)

DNA(국가승인기구) 
사업 및 ITMO 이전 승인 부처간 조정

국제감축사업 및 지원사업 관련
예산 편성, 관리 등

양자협정 체결
기후관련 외교 현안 케어

기획, 조정, 협정

각 부처별 국제감축사업 추진 담당 산하 기관
(사업승인, 방법론논의, ITMO 이전 등 행정)

전담기관(사무국)

부문별관장기관

국제감축사업 관련 
기획, 투자사안 등

DNA(국가승인기구) 
사업 및 ITMO 이전 승인 부처간 조정

양자협정 체결
기후관련 외교 현안 케어

양자협정
(BA)체결

국제감축
협의체

SPC, 현지 코디네이터, 사업 컨설팅 업체 등
(사업 추진, 감축실적 확보, 인허가 추진, 현지 기관 소통 등)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연구원, 비영리단체, 금융기관 등
(사업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사업준비, 구매계약체결, 자금마련 등)

사업자 SPC, 협력업체등

사업 구상 
및 추진

사업
등록
추진

IT
MO
이전

사전승인,
ITMO/취득
/거래/이전 
절차 추진

지원사업 후
ITMO 분배

지원사업 신청
(F/S, 투자지원)

사업승인 절차 지원
ITMO 이전  요청 등

사업 의향 타진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ITMO 이전 확약

방법론결정
사업등록

검인증추진
상응조정

실적이전 등

부문별관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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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감축사업 - 6.4조 메커니즘

6.4조메커니즘은UN 감독기구(SB)에서운영하며, UN 감독기구가별도로
마련한기준에따라모든국가가동일한절차에따라사업운영및감축실적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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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4조 메커니즘 거버넌스

PACM 운영, 절차개발/감독

방법론개발및승인

사업등록, DOE 지정, 등록부관리등

6.4조메커니즘(PACM) 거버넌스

CMA(파리협정당사국총회) SB(Supervisory Body)

UNFCCC Secretariat

6.4조사업행정, SB 지원

사전고려, 글로벌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유치국승인, 사업
승인, 등록, 실적발행등지원

MEP (Methodological Expert Panel)

(방법론전문가패널)

AP (Accreditation Panel)

(인정 전문가패널)

WG (Informal Working Group)

(PACM 실무반)

방법론표준, 지침마련, 개정취소등

기타방법론요건등제시

방법론지침관련자문

DOE 평가결과검토

DOE 인정요건제시및권고

감축량인증절차개선자문및권고등

6.4조메커니즘이해관계자의견수렴

메커니즘투명성, 환경건전성, 지속가능성
발전기여등보장을위한지침과기준마련

파리협정 6.4조 운영 관련 감독과
이행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

PACM 운영 표준, 지침 마련

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ies)

각 국가별 사업 승인 등
위한 국가승인기구

사업 승인, A6.4ERs 
발행 승인 등

DNA(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사업계획서타당성평가

모니터링보고서검증

사업계획서(PDD) 보완문서
제출, A6.4 발행요청등

사업참여자(Applicant Entities)

아이템발굴및타당성조사실시

사업계획서작성및사전고려통보

구매계약(MOPA) 체결

이해관계자의견수렴

사업계획서타당성평가신청

사업등록/등록후변경

모니터링및보고실시, 검증요청

A6.4ER 발행신청/신고/거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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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파리협정 제6조 참여국 요건

파리협정 제6.2조 참여국 요건

요건1.

파리협정
당사국여부

요건2.

NDC 
제출여부

요건3.

ITMOs 승인
기반마련

요건4.

ITMOs추적
기반마련

요건5.

NIR
제출여부

요건6.

NDC 및
LEDS
부합성

필수요건 필수요건 협약시구축
Int. 등록부
활용가능

미존재시, 

구축지원必
필수요건

파리협정 제6.4조 참여국 요건

요건1.

파리협정
당사국여부

필수요건

요건2.

NDC 
제출여부

필수요건

요건3.

DNA 
존재여부

필수요건

요건4.

SD에기여함을
입증

필수요건

요건5.

NDC 및
LEDS 부합성

필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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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제감축사업 유형

국제감축사업유형은태양광/풍력, 바이오매스, 소수력등발전사업과매립가스
포집/소각/자원화, 폐수처리등폐기물사업, 에너지효율개선및농림사업등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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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우리나라 양자협정 현황 및 국제감축사업 추진 사례

우리나라는 11개국가와양자협정을체결하고, 2개국가와양자협정가서명을체결,
부처(산업부, 기후부, 산림청)와MOU를체결한국가는 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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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중인
국가

• 협정 문안 협의 : 네팔 등

• MOU 협의중 : (산업부) 인도, 필리핀, 케냐, (기후부) 볼리비아, 우간다

MOU
체결 완료
(9개국)

• (산업부) 베트남(’23.6), 인도네시아(’24.6), 방글라데시(’24.6), 캄보디아(’24.6)

• (기후부) 카자흐스탄(’24.6), 말레이시아(’24.11), 파나마(’25.2)

• (산림청) 라오스(’23.12), 온두라스(’25.1)

협
정
체
결

가
서
명

양자협정 및 가서명 국가 현황

’21.05

베트남

’23.02

몽골

’23.05

가봉

’23.06

우즈베키스탄

’24.05

UAE

’24.06

페루

’24.06

모로코

’23.12

스리랑카

’24.10

라오스

’24.03

방글라데
시

’24.12

키르기스스탄

’26.03

가나

’26.03

조지아

구
분

사업명 대상국

국
토
부

(FS) 저탄소 벽돌 제조 네팔

(FS) 매립지 자원화 베트남

(FS) 중온 개질 
아스팔트 생산

몽골

산
업
부

(투자) 벽돌공장 
연료전환 

우즈벡

(투자) 폐냉매 회수 및 
재생

베트남

(투자) 전기 이륜차 충전 
및  교체형 배터리 공유 

플랫폼 보급

캄보
디아

기
후
부

(투자) 매립장 건설 몽골

(투자) 바이오매스 
고체연료를 이용한

열에너지 공급
베트남

(FS) 오스라 소수력 발전
캄보
디아

우리나라 국제감축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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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환경공단 국제감축사업 추진 현황(’26년 3월 기준)

출처: 2026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통합설명회



13

참고 KOTRA 국제감축사업 추진 현황(’26년 3월 기준)

출처: 2026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통합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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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해양환경공단 국제감축사업 추진 현황(’26년 3월 기준)

출처: 2026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통합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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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우리나라 국제감축사업 지원사업 공고

Information

1.기후에너지환경부 

-위탁·전담기관 :한국환경공단 환경 전 분야 투자지원사업 및 타당성조사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발전) 분야 투자지원사업

-전담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 및 이용 등 분야 직접수행사업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 및 자원화 분야 직접수행사업

2.산업통상부 : KOTRA 산업 분야 투자지원사업 및 타당성조사 

3.국토교통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토교통분야(건물, 교통,건설) 투자지원사업 및 타당성조사

4.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해양부문(해양, 수산,해운,항만) 투자지원사업 및 타당성조사

우리나라 국제감축사업 지원 사업(예비 타당성조사, 본 타당성조사, 투자지원) 공고 현황

기관별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비교

한국환경공단 (투자지원 & F/S) 한국에너지공단 (투자지원) KOTRA (투자지원 & F/S) KIND (투자지원 & F/S)

· 지 원 대 상 : 환 경 분 야 ( 매 립 가 스 
소각·발전, 팜오일 폐기물·폐수 처리,
퇴비화 , 분뇨처리 , 폐기물  처리 ,
매 립 / 바 이 오 가 스  공 급 망  통 한 
연 료 전 환 , 매 립 지  공 기 주 입 ,
산 업 폐 기 물 , 폐 수 처 리 ( 혐 기 성 ,
호 기 성 ), 농 업  및  산 림  부 산 물 
연 료 화 , 바 이 오 매 스  연 료 화 ,
바이오디젤, 수력·소수력 발전, 조력 
발전, 복합 신재생)

· 지원규모(1건당):
∙  예타  최대  3억원 , 본타  최대 
5 억 원 ( 지 원  비 율 : 타 당 성 조 사 
비용의 최대 90%)
∙ 투자지원 최대 100억원(지원 비율:
총 사업비 중 투자비의 최대 50%)

· 지원대상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 제 감 축 사 업 으 로  NDC 달 성 을 
위한 국제감축실적 확보 가능사업 
( 에 너 지 ( 발 전 ) 분 야 * 를  포 함 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수소 등 

신 재 생 에 너 지 , 인 프 라  구 축 ,
산업·제조공정  에너지  효율향상 ,
연료전환 등 

· 지원규모(1건당) : 최대 100억원 
( 지 원  비 율  : 민 간 부 담 금 과 
투 자 지 원 금 을  합 한  감 축 설 비 
투자비의 50% 이내)

· 지원대상 : 국제감축실적 (ITMO)
확보를  목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기관이  해외에서  설비설치투자를 
검토중인 사업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지원규모(1건당):
∙ 예타/본타 구분없이 최대 4억원 (지원 
비율: 타당성조사 비용의 최대 90%)
∙ 투자지원 최대 100억원(지원 비율:
감축설비 투자비(직접비)의 최대 50%)

· 지원대상: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국토교통 분야(건물 , 교통 , 건설)
온 실 가 스  국 제 감 축 사 업 으 로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지원규모(1건당):
∙ 타당성조사 최대 5억원(지원 비율:
타당성조사 비용의 최대 90%)
∙ 투자지원 최대  20억원(지원 비율: 총 
사업비 중 취득설비 비용의 최대 50%)

해양환경공단 (투자지원 & F/S)

· 지원대상: 해양부문(해양, 수산, 해운, 항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지원규모(1건당):
∙ 예타 최대 2억원, 본타 최대 4억원(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최대 90%)
∙ 투자지원 최대 7억원(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최대 50%)

출처: 2026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통합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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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FCCC Secretariat, Regional Workshop (2025)

１．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 

２．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기술 시스템의 개발 및 설치 (예: 에너지 
효율적인 조리기구, 건물 내 열 및 전기 효율 시스템), 그리고 산업 
부문에서의 공정 개선 

３．친환경 인프라 (green infrastructure)의 개발 

４．통합 폐기물 관리 프로젝트의 개발(예: 폐기물 에너지화(waste-to-
energy), 자원회수시설 (material recovery facilities), 위생 
매립지(sanitary landfill),폐수 관리 및 기타 관련 활동)

５．저탄소 교통수단의 개발 및 촉진 (대체연료, 전기 기반 및 수소 기반 
교통수단 포함)및 관련 활동 

６． 바이오연료,그린수소 및 그 파생물 등 대체연료의 개발 및 활용 

７． 혼농임업(agroforestry) 및 지속가능한 농업과 관련된 감축 
프로젝트 

８. 조림,재조림 및 생태계 복원(습지 및 초지 포함)과 관련된 감축 프로젝트 

９．가축 관리와 관련된 감축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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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FCCC Secretariat, Regional Workshop (2025)

I.온실가스 감축 활동 (GHG Mitigation Activities)

1.저장 기능이 포함된 재생에너지 (단,저장된 에너지 구성요소에 한함)

2.태양열 발전 (Solar Thermal Power)

3.해상풍력 (Off-shore Wind)

4.그린수소 (Green Hydrogen)

5.압축 바이오가스 (Compressed Bio-Gas)

6.연료전지 등 신흥 이동성 솔루션 (Emerging Mobility Solutions)

7.고도 에너지 효율 기술 (High-endTechnologyforEnergyEfficiency)

8.지속가능 항공연료 (Sustainable Aviation Fuel)

9. 감축이 어려운 산업 부문(hard-to-abate sectors)에 적용되는 

최적가용기술(BestAvailableTechnologies)을 활용한 공정 개선

10.조력에너지,해양온도차발전,해수염도차발전,해양파력에너지 및 해류에너지

11.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계된 초고압 직류송전(HVDC, High Voltage

DirectCurrentTransmission)

II.대체 소재 (Alternate Materials)

12.그린 암모니아 (Green Ammonia)

III.제거 활동 (Removal Activities)

13.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CarbonCapture,Utilizationand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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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FCCC Secretariat, Regional Workshop (2025)

전력 부문 (Electricity Sector)
Positive List (조건부)
Positive List는 거래 가능한 프로젝트로서, 총 탄소 감축량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양자 및 다자 공여기관(Bilateral and Multilateral Donor 
Agencies)과 공여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풍력 발전소 구축(최대 
737 MW 규모까지) – (최대 25%) 
２．양자 및 다자 공여기관과 공여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지상 
설치형 태양광 발전(PV) 구축(최대 1,928 MW 규모까지) – (최대 25%) 
３．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 (최대 50%) 
4.  조력 발전단지 구축 – (최대 50%) 
5. 양수식 수력 저장(Hydro Pumped Storage)과 같은 에너지 저장 
발전시설 구축 – (최대 50%) 
6. 태양광 발전소 내 배터리 저장 시스템과 같은 에너지 저장 발전시설 구축 
– (최대 50%) 
7. 전력 송전(전력 위탁 송배전, Electricity Wheeling) – (50%) 
8. 조명 효율 개선을 제외한 수요관리 프로그램(Demand Side 
Management, DSM)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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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FCCC Secretariat, Regional Workshop (2025)

수송 부문 (Transport Sector)
Positive List (조건부)
1.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H2 포함)을 중심으로 한 연료 전환 
조치의 이행 
2.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철도 개선 등 저탄소 대중교통 활동의 
이행 
3. 여객 운송을 위한 신속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4. 연료 절감 효과를 수반하는 신규 저탄소 교통 인프라 개발

산업 부문 (Industry Sector)
Positive List (조건부)
1. 산업 공정에서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 기반 연료로 전환 
2. 저탄소 기술 및 공정을 포함한 자원효율 및 청정생산(Resource 
Efficiency and Cleaner Production, RECP) 활동 개발 
3. 삼중열병합 시스템(Tri-generation) 도입 
＊ 삼중열병합(Tri-generation 또는 Combined Cooling Heat 
and Power, CCHP)은열병합 발전에서 생성된 열을 활용하여 
냉수(냉방 또는 냉동용)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4. 투자 회수 기간이 긴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활동 

* 출처: UNFCCC Secretariat, Regional Workshop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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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FCCC Secretariat, Regional Workshop (2025)

산림 부문 (Forestry Sector) 
Positive List (조건부) 
１．다양한 조림지를 포함한 육상 산림의 복원 및 재조림 
２．산림 외 지역에서의 수목(tree) 확대 및 증진 민간 토지에서의 혼농 
임업 (대규모 활동 및 소규모 묶음(bundled) 활동 포함)

３．목재 생산을 위한 민간 부문의 재조림 
４．맹그로브 복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조건 (Conditions) 
－ 산림보전부(Department of Forest Conservation) 및 
야생동물보전부(Department of Wildlife Conservation)가 지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맹그로브 복원을 수행할 것. 해당 복원 대상 면적은 약 
2,000헥타르(ha) 규모이며, 상기 면적은 탄소금융 및 크레딧 발급 
목적을 위한 인정 및 할당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상기 지정된 지역 외에도, 스리랑카 「맹그로브 복원 국가 지침(2021)」 
및 블루카본 생태계 복원 관련 기타 프로토콜에 따라 추가로 식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블루카본 태스크포스(Blue Carbon Task Force)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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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FCCC Secretariat, Regional Workshop (2025)

폐기물 부문 (Waste Sector) 
Positive List (조건부) 
１．도시 고형폐기물 처리 프로젝트에서 메탄 저감 기술(Methane 
Abatement Technologies)의 도입 
２， 폐기물 에너지화(Waste-to-Energy) 프로젝트의 이행 
(소각(Incineration), 가스화(Gasification), 열분해(Pyrolysis), 
플라즈마(Plasma) 포함) 
３． 폐기물 투기장 및 매립지 재활 프로젝트 (폐기물 투기장/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회피) 
４．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및 운송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도입 
５．재활용 기술 촉진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한 배출 감축 

농업 및 축산 부문 (Agriculture and Livestock Sector) 
Positive List (조건부) 
１．축산 부문에서의 메탄 배출 관리와 열에너지 또는 전기에너지 생산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결합한 활동 

２．농업 관행(예: 벼 재배 등)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혁신 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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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FCCC Secretariat, Regional Workshop (2025)

3.4.2.1 가나는 화이트리스트(whitelist)에 포함된 모든 감축 활동 또는 
기술을, 아래 (i)~(v)의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술적 및 
재정적 추가성(additionality)을 입증할 필요 없이 NDC 목표에 대해 
자동적으로 추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i. 기준 1: 해당 활동 또는 기술은 가나의 NDC에 명시된 25개의 조건부 

감축 프로그램 또는 하위 부문/범주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석유 및 가스 생산에서의 가스 플레어링 감소 
－ 매립지 가스 관리 
－ 폐기물 에너지화 (Waste to Energy)
－ 퇴비화 및 바이오가스를 통한 생물학적 폐기물 처리 
－ 야생동물 관리,산림 보전 및 산림 조성 
－ 화물 철도 운송 및 전기차 
－ 주거,상업,공공 건물 및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 
－ 공공 상수도 시설에서의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사용 
－ 에어컨 및 가정용 냉장고의 그린 쿨링 
－ 개선된 바이오매스 및 LPG조리기구 
－ 지속가능한 숯 생산 
－ 분산형 태양광 PV시스템 
－ 태양광 미니그리드 
－ 대규모 태양광 
－ 대규모 풍력



23

04 Positive (White) List vs Red List 

개도국은각국의상황과NDC 목표달성등을고려하여국제감축사업으로수용가능한
Positive(White) List와수용불가한Red List를설정 사업대상국의List 유무확인필요

국
제
감
축
사
업
의
이
해

C
H

A
P

T
E

R
 0

1

* 출처: UNFCCC Secretariat, Regional Workshop (2025)

ii. 기준 2: 해당 활동 또는 기술은 가나의 부문별 규제 또는 표준 요건과 
부합해야 한다.

iii.기준 3:해당 활동 또는 기술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환경적 건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iv.기준 4:해당 활동 또는 기술은 양자 협정(Bilateral Agreement)에서 
가나와 참여 당사자 간에 설정된 우선순위 분야와 일치해야 한다 (Article
6.2협력적 접근 하에서).

v. 기준 5: 해당 활동 또는 기술은 CDM 집행위원회(EB)가 승인한 최신 
버전의 기술 positive list에 포함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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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FCCC Secretariat, Regional Workshop (2025)

3.4.2.2 3.4.2.1 (i)~(v)에 명시된 기준에 근거하여, 가나는 아래 활동 또는 
기술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첫 번째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킨다:

(a)폐기물 부문 –폐기물 처리
－ 매립지 가스 관리:에너지 생산을 위해 활용되지 않고 메탄가스를 배출 또는 
연소하고 있었거나 그럴 예정인 신규 또는 기존 매립지 
－W2E기술은 가스화,혐기성 소화 및 고형 및 액체 폐기물의 혐기성 처리를 
포함하며,이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한다 
－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 바이오매스 또는 기타 유기물이 고형폐기물 
처리장(SWDS), 동물폐기물  관리  시스템(AWMS) 또는  폐수처리 
시스템(WWTS)에서 혐기성으로 분해되어 대기 중으로 메탄을 배출하는 것을 
방지함 

（ｂ）재생에너지 기술 
사전 선정된 재생에너지 기술 목록은 다음과 같다:
－분산형 태양광 발전 기술 (1MW이하의 지붕형 태양광 PV포함)
－해상 풍력 기술 
－ 마이크로/피코 수력 발전 (설비 용량 최대 100kW)
－ 바이오매스 가스화/바이오가스 (최대 100kW)
－ 태양광 미니그리드 

（c)지속가능한 조리 
효율적인 조리를 위한 화이트리스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비효율적이고 전통적인 조리기구를 대체하기 위하여 고효율, 개선형 
바이오매스, LPG,전기 조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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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Positive (White) List vs Red List 

개도국은각국의상황과NDC 목표달성등을고려하여국제감축사업으로수용가능한
Positive(White) List와수용불가한Red List를설정 사업대상국의List 유무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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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NFCCC Secretariat, Regional Workshop (2025)

3.4.3.1.3 부적격  감축  활동 (ineligible mitigation
activities)은 가나의 NDC에 포함된 9개의 무조건부 
감축 프로그램으로부터 도출되었으며, 본 프레임워크 
문서에서는 이를 “레드 리스트(Red list)”라고 지칭한다:

- 코코아 산림 REDD+프로그램 
- 시어(Shea)경관 배출 감축 프로그램 
- 농장 내 수목 조성 프로그램 
- 도시 교통 프로그램 (차량 유지관리 개선, 차량 교체 
포함)

- 비동력 교통수단(non-motorised transport)촉진
- 노후 차량 수입 제한 
- 가정 내 에너지 효율 전구 보급 촉진 
- 화력발전소에서 연료유에서 가스로의 전환
- 화력발전소에서 단순 사이클(single cycle)을 복합 
사이클(combined cycle)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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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우리나라 6.2조 양자 표준협정문의 세부 이행규칙

’25년상반기에기후위및전부처공동으로우리나라 6.2조양자표준협정문과세부
이행규칙을개발, 이를기반으로 ’26년중으로우리나라국제감축사업지침개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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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6.2조 및 6.4조 사업 절차 비교

우리나라6.2조표준협정문의세부이행규칙(지침개정예정사항)에따르면, 6.2조는
사전승인, PDD에대한의견수렴, 국제감축협의체및당사국의승인서발행절차추가

1. 사업 발굴 2. 사업 기획
3. 시공 및 설치 

운영
4. 감축실적 
발행

5. 감축실적 
이전 및 활용

아이템 발굴 예비/본 
타당성조사

사업등록 후 변경(PRC) 
모니터링 (데이터, 측정기, 

검교정 관리, MR작성)

사업 참여자 결정  
(필요 시) 사전 구매계약 
(MOPA) 체결 …

검증기관 계약 검증 
감축실적 발행 요청, 

검토 감축실적 발행

감축실적 취득신고  
감축실적 거래  감축
실적 국내‧외 이전

6.2조

6.4조 사전고려
(Prior Consideration)

글로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GSC)

유치국 승인

사업계획서(PDD) 
작성

의사소통방식
(MoC) 성명서 준비 

타당성평가 사업 등록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LSC)

참여국(유치국 외) 
허가

A6.4 SD Tool 평가 의무

사전승인
(Prior Consideration)

사업계획서(PDD) 
작성

타당성평가

국제감축협의체 
공동승인서 발행

당사국별 사업승인서 
(LoA) 발행

사업 등록

당사국(유치국, 
구매국) 의견 수렴

사업승인 신청
(Authorization)

아이디어 노트, 
사전승인 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 초안 제출 사업계획서 최종본 제출

초기보고서 제출

사업승인 신청서 제출

사업등록 신청서 제출

사전고려 통보 사업계획서 초안 제출 관계자 초청 및 사업 설명

사업계획서 최종본 제출MoC 성명서 제출 등록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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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몽골 양자 표준협정문 세부 이행규칙 최초 채택(’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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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세계은행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LoA 양식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목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한 배출 
감축량 사용 허가서 (LoA)

양식: 2024년 11월

목적 (PURPOSE): 
본 양식은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라 국제 감축 목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이 승인된 감축 성과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활동에 
활용되도록 설계되었다.
본 템플릿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i) 표준화된 양식을 통해 탄소 관련 정부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유치국 내 탄소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

(ii) 잠재적인 투자자가 감축 성과에 대한 법적 권리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감축성과를 생성하는 프로젝트의 보험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

본 문서는 정보 제공 및 논의를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된다.
향후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가 
단독 재량에 따라 본 문서와 관련하여 보증 제공을 고려하는 경우, 그러한 
보증은 모든 측면에서  MIGA의 세부 검토 및 승인에 따라야 하며, 따라서 
본 문서는 MIGA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구속될 의도나 약속, 제안으로 
간주될 수 없다.
본 문서는 법률, 사업, 재무, 투자, 규제 또는 기타 어떠한 자문도 구성하지 
않으며, 이를 의도하지 않는다. 본 양식 또는 그 변형의 사용 및 최종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관련 당사자의 재량과 협상에 따르는 사항이다.



30

참고 세계은행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LoA 양식

발신: [국가명]정부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제6.2조 관련 허가 및 조정 권한을 부여받은 
정당한 대표자의 성명 및 직위]

수신: [수신인의 이름,직위,연락처]
[투자자를 대표하여]

허가서
[프로젝트명]

[국가명]은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196개 
당사국에 의해 채택되고,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조약인 
결정문  1/CP.21(파리협정  채택 )에  따른  파리협정 (이하  “파리협정” )의 
당사국이며, [날짜]에 이를 비준하였다.

[국가명]은 국가결정기여(NDC)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접근을 통해 감축 및 적응 
조치의 목표 상향, 지속가능발전 촉진 및 환경 건전성 확보를 위해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협력적 접근에 참여할 의도를 가진다.

[국가명]은 감축성과를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허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 [국가명]이 아닌 타 국가의 NDC 달성 
(ii) NDC달성 외 기타 국제 감축 목적 
(iii) 최초 이전하는 참여 당사국이 결정한 기타 목적 (이하 (ii) 및 (iii)를 통칭하여   
“기타 국제 감축 목적(OIMP)”이라 한다)

이는 결정문 2/CMA.3 및 6/CMA.4에 따른 제6.2조 규칙을 따른다.

[투자자명] (이하 “투자자”)는 본 허가서에 첨부된 프로젝트 문서에 설명된 
[프로젝트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계획이다.

[기관명] (이하 “권한기관”)은 [국가명] 정부로부터 본 허가서 및 이에 포함된 승인 
권한을 발급할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연락기관이다.

이에 따라, [국가명]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투자자는 이를 수락하고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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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세계은행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LoA 양식

1. 정부 허가 및 약정 

[국가명] 정부는 본 프로젝트를 승인한다. 이는 [적용 법령 또는 규정] 또는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 이행을 위한 추가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가명] 정부는 본 프로젝트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거나 제거를 증대시킴을 인정한다. 또한 [인증기관명]이 해당 감축성과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예정이며, 인증 절차에 따라 검증/인증되었거나 될 것임을 
인정한다.

[국가명] 정부는  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감축성과(“크레딧”)를  [취소 
불가능하게] 허가하며, 투자자 또는 기타 공공·민간 주체가 이를 ITMO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용 목적: (i) [국가명]이 아닌 국가의 NDC달성, (ii)기타 국제 감축 목적 

[투자자는 매년 [날짜]까지 감축성과 발행 및 사용 현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크레딧을 ITMO로 사용하는 허가 범위는, [   ]부터 [ ]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제거에 대해 발행된 크레딧으로 한정되며,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배출 감축 또는 제거량 중 최대 [수량 또는 비율] tCO₂e까지로 제한된다.
이 제한은 [각 연도별 기준] 또는 [프로젝트 전체 기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하 
“허가된 ITMO(Authorized ITMOs)”라 한다.

또한 [국가명] 정부는 다음을 이행한다:
(i) 허가된 ITMO를 자국 NDC 달성에 사용하지 않는다.
(ii)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상응조정 적용
(iii) ITMO 및 크레딧의 이전, 판매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해당 거래는 정부에 

대한 책임 없이 수행됨
(iv) 해당 이전을 “최초 이전”으로 간주 

[국가명] 정부는 ITMO 허가 및 최초 이전 정보를 파리협정 제13조 및 관련 
결정문에 따라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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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가 및 수익 
투자자는 다음을 지급해야 한다:
(i)  프로젝트 등록 시: 총 예상 발행 크레딧 수를 기준으로 크레딧당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된 미화 [금액]

(ii) 크레딧 발행 시: 승인된 ITMO당 미화 [금액](이는 제1조 다섯 번째 단락에 
따른 수량 또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됨)

(iii) 본 허가서에 따라 허가된 감축성과(MO)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중 
추가로 [ ]%를 지급

3.크레딧 등록,발행 및 보상
본 허가 조건으로, 크레딧은 반드시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등록·발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 약정의 선행 조건이다.

[국가명] 정부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약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이의 제기 또는 항변도 포기한다.

[국가명] 정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그러한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투자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상의 범위 및 금액은 공정성, 투명성 및 현행 산업 기준과 규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특히 영향을 받은 크레딧의 시장 가치 및 [본 허가서에 따른 
[국가명] 정부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발생한 예상 수익 손실]을 
포함하여 산정된다.

4.준거법 및 분쟁 해결 
본 허가서는 [국가명]법률에 따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본 허가서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에 관련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본 허가서의 존재, 유효성, 해석, 위반, 종료 또는 집행,
그리고 제3조에 따른 크레딧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는 [ ]에 회부되며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서명 - [국가명] 정부 &투자자명 (성명,직위,날짜) 

*기타사항 : SOP, OMGE비율 결정사항,적용 방법론 등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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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비 타당성 조사와 본 타당성 조사

타당성조사수행시가장중요한사항은각타당성조사수행시조사범위설정

정부부처지원사업제안서제출시예비타당성조사와후속사업의차별성강조필요

Q. 예비  타당성  조사  : 사업  초기단계에서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검토하는 
예비 조사.기본설계수준의검토 진행

-사업 대상국 분석

-기초 현황 조사 및 현지 실태조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감축량 산정 및 ITMOs수익 검토

-기본설계

* 기본설계 :시설물의 규모,배치,형태,개략 공사방법 및 기간,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및 분석,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제시

* 실시설계 :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작성

여러가지의 대안 중에 최적의 대안을 고르
거나,사업성이 없는 아이템 선별

A.

Q. 본 타당성 조사 : 예비 타당성 조사 혹은 기타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확인한 사업에 대한 상세 
조사.실시설계수준의 검토 진행

-법률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환경·사회영향평가(SDGs분석 포함)

-위험 분석

-재원조달 계획 수립

-실시설계

설치지원 사업 수행이 가능할지를 최종적
으로 검토하고 설치지원 사업 수행에 대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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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 시 필수체크 항목 및 조사 항목 예시

Information

• 사업참여자의 사업 추진 유형(제6.2조 vs제6.4조)선택

• 제6.2조 사업일 경우, 양자협정 체결국 및 국제감축협의체 수립  

여부 확인

• 사업 적용기술의 승인 방법론 유무 확인

• 대상국의 사업 추진 의사 확인(LoI확보 또는 MOU체결 등)

• 대상국의 상응조정 정책 또는 시장 메커니즘 활용 정책 검토

(ITMOs확보가능성 판단)

• 대상국의 사업 분야 또는 적용기술에 대한 수요 확인(NDC,

LEDS,국가 정책 등 검토)

• 대상국의 파리협정 6.2조 또는 6.4조 사업추진 요건 검토

• 대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본 사업의 기여도,사업의 추가성,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검토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 시 필수 체크 항목

예타 조사항목(예시)

① 사업 개요

- 사업 배경,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분야, 참여자 등

② 대상국 분석

- 국가 일반현황 조사(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 사업 분야 및 온실가스 감축 현황

- 유사사업 수행사례 조사(CDM, VCS 등)

③ 기술적 타당성 분석

- 사업 대상지 실태 및 적용기술 적정성 검토

④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ITMOs수익 검토

⑤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사업의 경제적 비용 및 편익 측정, 분석 (B/C 분석,

내부수익률(IRR), 순현재가치(NPV) 등 활용)

⑥ (필요 시)법률적 타당성 분석

- 사업 관련 대상국 법령, 인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 검토

⑦ (필요 시) SDGs분석

- 대상국 SDGs 달성에 대한 사업 기여도 평가 

(6.4조 사업은 SD Tool 활용 필수)

⑧ (필요 시)리스크 분석

- 정권 교체, 재원조달, 환율, 물가변동 등 위험요인 분석

-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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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타당성 조사 수행 시 필수체크 항목 및 조사 항목 예시

Information

• 대상국의 사업 승인 가능성 확인 (LoA확보 또는 MOU체결 등)

• 대상국의 ITMOs이전에 관한 확약서 확보 (상응조정 비율 포함)

• 환경영향평가 및 SDGs분석 수행

•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실시

• 투자비 조달방안 수립

• 대상국의 해외투자 관련 법률 검토

• 사업계획서(PDD)제작

본 타당성 조사 수행 시 필수 체크 항목

[6.4조 사업일 경우]
• UNFCCC 사이트에 사업 사전고려 등록 필요
• SB승인 방법론에 따른 베이스라인 설정 및 사업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사업의 추가성 확보 방안 마련
•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ITMOs예상 판매 수익 산정 시, SOP및 OMGE공제 필요

[6.2조 사업일 경우]

• 양국 국제감축협의체 절차에 따른 사업 사전승인 필요

• 국제감축협의체 승인 방법론에 따른 베이스라인 설정 및 사업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사업의 추가성 확보 방안 마련

•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본타 조사항목(예시)

① 사업 개요

- 사업 배경,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분야, 참여자 등

② 대상국 분석

- 국가 일반현황, 사업 분야 및 온실가스 감축 현황

- 유사사업 수행사례(CDM, VCS 등)

③ 기술적 타당성 분석

- 사업 대상지 실태 및 적용기술 적정성 검토

④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ITMOs수익 검토

⑤ 경제적 타당성 분석

⑥ 재무적 타당성 분석

- 예상 사업비 및 투자비 산출, 추정 재무제표 분석

- 사업 수익성 및 원리금 상환가능성 분석

⑨ SDGs분석

- 대상국 SDGs 달성에 대한 사업 기여도 평가 

(6.4조 사업은 SD Tool 활용 필수)

⑩ 리스크 분석

⑦ 법률적 타당성 분석

- 사업 관련 대상국 법령, 인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 검토

⑧ 환경영향 평가

- 사업 부지 및 주변환경 분석, 환경사회영향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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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업계획서 작성 참고사항

일반정보 작성

• 사업명 및 사업참여자명
• 사업계획서 버전 및 작성완료 일자
• 적용된 방법론 및 표준 베이스라인
• 인증유효기간 유형(고정형/갱신형)
• 사업시작일 및 인증유효기간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및 일반 개요
• 사업 유치국 및 대상지 위치 : 사업이 수행되는 유치국 및 
지리적/물리적 상세위치,위〮경도,행정구역 등 

• 적용된 기술 및 조치
• 참여 당사국 및 사업 참여자
• 사업의 중복성 평가 : 사업이 타 감축제도에 등록 및 등록 
신청되었는지 여부 기술

• 디번들링 평가 : 관리적 이점 또는 기타 사유로 인위적으로 
소규모 및 극소규모로 나누어 승인 신청했는지 평가

방법론 및 베이스라인

• 적용 방법론명 및 버전 : 적용되는 방법론의 적용조건 및 
적용 불가조건 등에 따른 선정 타당성 설명

• 사업 경계 :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 및 사업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원 정보 기술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적용되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선정 과정 및 타당성 기술

• 추가성 평가 : 적용된 방법론에 따라 법·제도적, 경제적 
추가성이 있음을 설명

데이터 및 인자,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타당성 평가 등에 대한 고정 데이터 및 인자 설명 : 데이터 
단위,설명,출처,적용 값,측정 절차 등

•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누출량,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 인증유효기간 총 온실가스 감축량 및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량 기재

모니터링 계획

• 모니터링이 필요한 변동 데이터 및 인자 설명 : 데이터 단위,
설명,출처,적용 값,측정 절차,모니터링 주기 등

• 모니터링을 위한 운영 및 관리 구조, 자료 수집 및 보관 
방법,모니터링 지점 등 모니터링 계획 설명

주의사항

• 6.4조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Article 6.4 activity standard for projects” 및 
“ Article 6.4 activity cycle procedure for
projects”에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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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사회적 세이프가드, 지속가능개발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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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조는지속가능개발평가도구(A6.4 SD Tool)를활용하여사업의위험과잠재적인
부정적환경∙사회적영향을식별∙관리하고, 지속가능한개발(SD) 기여도의평가∙관리요구

제6.4조지속가능개발도구(A6.4 SD Tool)

A6.4 SD Tool 구성
<환경및사회적세이프가드분석결과(예시)>

A6.4 SD Tool은 ‘환경 및 사회적 세이프가드 ’와

‘지속가능개발 영향 평가’로 2가지로 구성되며, 평가 결과는

사업계획서(PDD)에 포함하여 6조 사업 지정운영기구(DOE)의

타당성평가및검증을받으며지속적으로관리되어야함

(환경 및 사회적 세이프가드) 사업참여자는 제6.4조 사업의

위험과 잠재적 부정적 환경∙사회적 영향을 식별, 평가, 회피하기

위해 11개 요소*를 평가⇒ 영향 회피 불가 시 제6.4조 환경 및

사회 관리 계획 양식에 영향을 최소화 및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수립하고 ‘활동수준환경및사회지표’를 설정및관리해야 함

* (환경요소)에너지,대기/토지/물,생태및천연자원, (사회요소)인권,노동,

건강 및안전,성평등, 토지취득및비자발적 재정착,원주민, 부패,문화유산

(지속가능개발 영향 평가) 사업참여자는 제6.4조 사업이 17개

글로벌 SDGs와 유치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및 우선순위에

미치는 잠재적인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식별∙평가하며,

제6.4조 지속 가능한 개발 영향 양식에 ‘활동 수준 지속가능한

개발 지표’를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영향을 측정 및

모니터링해야함

A사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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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사회적 세이프가드, 지속가능개발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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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는 지원사업 신청 및 최종평가 단계에서 사업의 지속가능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며,
6.4조의SDTool처럼별도평가양식이없고,사업자가항목에맞춰영향분석결과를제출

제6.2조지속가능발전기여분석 -한국환경공단지원사업신청서 제6.2조지속가능발전기여분석 -한국환경공단지원사업최종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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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6.4조 지속가능개발 도구(A6.4 SD Tool)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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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6.4조 환경 및 사회적 세이프가드 위험 평가 양식(A6.4-FORM-AC-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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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6.4조 환경 및 사회 관리 계획 양식(A6.4-FORM-AC-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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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6.4조 지속 가능한 개발 영향 양식(A6.4-FORM-AC-017)



2022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목적과기본정신에대한접근

2022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목적의실현방안

제2장
파리협정 6조 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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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OP30 결정사항 – 6.4조

COP30에서는 6.4조 신규 방법론 1건과 5건의 표준이 채택되었으며, CDM → 6.4조 사업 전환 승인

기한을 2026년 6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는데 합의, CDM 사업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

1건의신규방법론(매립지가스소각및활용)과5건의표준채택
표준: 메커니즘방법론에서베이스라인설정 (Standard: Setting the baseline in mechanism methodologies)

표준: 메커니즘방법론에서추가성입증 (Standard: Demonstration of additionality in mechanism methodologies)

표준: 메커니즘방법론에서누출처리 (Addressing leakage in mechanism methodologies)

표준: 메커니즘방법론에서억제된수요처리 (Standard: Addressing suppressed demand in mechanism methodologies)

표준: 메커니즘방법론에서비영속성및감축의역전위험처리 (Standard: Addressing non-permanence and reversals in mechanism methodologies)

CDM사업전환: 교토의정서의청정개발체제(CDM) 사업전환기한을기존의’25년12월31일에서’26년6월30일로6개월연장하기로합의

(유치국의DNA가6.4조감독기구에전환승인서를제출하는기한을연장함)

CDM사업종료기한 : 모든CDM 사업은2026년12월31일에종료예정, 이에따라CDM 지정운영기구(DOE)의신규인증및재인증절차는즉시

중단되며CDM 집행위원회(EB)의인증운영도종료될계획

감축실적(CER) 발급신청 : 2026년6월30일에종료예정

CER을6.4조등록부로이전신청또는CDM 등록부내에서거래및취소 : 2026년12월31일에종료예정

6.4조관련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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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DM ⇒ PACM(6.4조) 전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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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OP30 결정사항 – 6.4조

6.4조 감독기구의 제19차 회의(SBM-019)에서 6.4조 방법론으로

"매립지 가스 소각 및 활용 방법론(Flaring or use of landfill gas)(v01.0)" 첫 승인

□매립가스활용방법론은메탄배출저감,화석연료대체의두가지감축효과를인정

[베이스라인시나리오]

매립가스(메탄)은대기로배출(일부산화)

열,전기는화석연료를이용하여생산,활용

천연가스는 화석기원으로 생산하여

소비자에게공급

[사업시나리오]

매립가스 (메탄 )를 포집하여 연소

(소각or연료화)

메탄연소열을활용하여열,전기를생산

정제하여 천연가스에 혼합하여

소비자에게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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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OP30 결정사항 – 6.4조

6.4조 감독기구의 제19차 회의(SBM-019)에서 6.4조 방법론으로

"매립지 가스 소각 및 활용 방법론(Flaring or use of landfill gas)(v01.0)" 첫 승인

기존매립지: 현재또는과거배출량적용
신규매립지 : 최적가용기술(BAT) 적용

CASE 1. 매립가스(메탄) 활용

□베이스라인결정방법

계통망에공급하는경우: 현재또는과거배출량
기존자가(captive) 발전시설: 현재또는과거배출량(단, 기존설비수명
만료시점까지만)
베이스라인설비의수명만료후, 또는신규자가(captive) 발전시설을
대체하는경우: 최적가용기술(BAT) 적용

CASE 2. 전력생산

LFG나바이오메탄으로기존열생산설비의일부를대체: 현재또는과거
배출량 (단, 기존설비수명만료시점까지만)
베이스라인설비의수명만료후, 또는신규열생산시설의일부를대체하는
경우: BAT 적용

CASE 3. 열생산

소비자에공급되는LFG 또는바이오메탄: 현재또는과거배출량

CASE 4. 연료화

기존 CDM방법론 (ACM0001방법론)대비 추가된 항목

① 배출량 수준 고착 회피 (avoidance of locking-in the
level of emissions)

② 베이스라인 하향 조정 (application of the downward
adjustment)

③사업 배출량에 불확도 적용 (project emission uncertainties)

④ 이중 산정 방지 (avoidance of double counting)

⑤누출량 고려 (identificationandavoidanceorminimizationofleakage)

⑥ 투자유치국(host party) NDC, LT-LEDS와의 정합성 및 
파리협정 장기 온도목표·장기목표와의   정합성 요구

6.4조 방법론 개발 원칙 :베이스라인 산정 방법

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조치로 간주되는 
최적가용기술(BAT)

② 유사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및 기술적 조건 하에서 유사한 
산출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교 가능한 활동 중 성과가 가장 
우수한 활동들의 평균 배출 수준을 기준으로 최소한 그 수준으로 
베이스라인을 설정하는 방식(벤치마크)

③기존의 실제 또는 과거 배출량을 기반으로 하되 하향 조정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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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OP30 결정사항 – 6.4조

6.4조 감독기구의 제19차 회의(SBM-019)에서 6.4조 방법론으로

"매립지 가스 소각 및 활용 방법론(Flaring or use of landfill gas)(v01.0)" 첫 승인

출처: 최승근(2025), 파리협정 제6조 방법론 특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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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OP30 결정사항 – 6.4조

6.4조 감독기구의 제19차 회의(SBM-019)에서 6.4조 방법론으로

"매립지 가스 소각 및 활용 방법론(Flaring or use of landfill gas)(v01.0)" 첫 승인

출처: 최승근(2025), 파리협정 제6조 방법론 특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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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OP30 결정사항 – 6.4조

6.4조 감독기구의 제19차 회의(SBM-019)에서 6.4조 방법론으로

"매립지 가스 소각 및 활용 방법론(Flaring or use of landfill gas)(v01.0)" 첫 승인

출처: 최승근(2025), 파리협정 제6조 방법론 특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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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COP29 결정사항 – 6.2조

초기보고서 작성 세부사항 결정 파리협정 당사국 6.2조 사업 참여요건,  

NDC 정보, ITMOs 정보, 협력적 접근법 세부정보

초기보고서 (Initial Report, IR)

❖ 출처 : https://unfccc.int/documents/625926

파리협정 당사국 
6.2조 사업 
참여요건

• 파리협정 당사국 
• NDC 제출 여부
• 국제감축실적 승인 기반 마련 여부
• 국제감축실적 추적 기반 마련 여부
•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 제출 여부
• 국제감축사업이 NDC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에 부합 여부

NDC 정보 • 목표치 및유형별 목표, 비교년도, Scope, 커버율, 이행기간, 협력적 접근법 사용 의도 등

ITMOs 정보

• ITMOs 회계 및 산정 현황
• NDC 산정 현황 및 NDC 정량화 방법
• ITMOs 규모 관련 정보
• 상응조정 적용방법

협력적 접근법 관련 
세부 정보

• 당사국간 ITMOs 승인여부
• 협력적 접근법 기반 사업기간 및 사업형태
• 예상 감축량
• 당사국 현황
• 사업 및 ITMOs 승인 받은 당사자
• 환경건전성 확보 여부

6.2조 및 6.4조 사업 당사국은 감축 실적(Mos, A6.4ERs)을 ITMOs로 전환 및 활용할
계획이 있을 시, ITMOs 허가 전까지 또는 국가 판단에 따라 다음 격년투명성보고서(BTR)와
함께초기보고서를작성하여 UNFCCC중앙회계및보고플랫폼(CARP)에제출및보고필수

초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ITMOs 허가및 이전 지연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승인(6.2조)
또는사업등록(6.4조)이후초기보고서작성을권고

파
리
협
정

6
조
최
신
동
향

C
H

A
P

T
E

R
 0

2



52

02 COP29 결정사항 – 6.2조

연례정보 작성 세부사항 결정 사업 부문, 활동 유형, ITMOs 허가 및 최초 이전, 

이전량 및 빈티지 등 포함

연례정보(Annual Information, AI)

제출

• 유치국 및 구매국, 보고내용 버전, 제출연도 및 제출일
• 합의된 전자양식(AEF) 일관성 검토 결과
• NDC이행 연도 첫해및 마지막 해
• 초기보고서 검토 현황,초기보고서에 대한 파리협정 6조 기술 전문가 검토 내용

허가

• 유치국 및 구매국 ID,사업참여자 ID,승인 ID,협력적 접근법 사업 ID
• 승인일,승인 버전,승인된 감축실적량(톤),승인 목적, 승인 시기,승인 조건 및 약관,승인 근거 서류
• 적용 가능한 세계 온난화 지수 값,적용 가능한 비 온실가스 메트릭 (Non-GHG Metric)
• 활동 부문 및 유형, 유치국 및 구매국이 승인한 기타 국제감축목적 종류, 기타 국제감축목적에 대한 
최초 이전 정의, 기타 추가 설명 사항

활동

• 협력적 접근법 사업 ID, 승인 ID, 최초 이전에 참여한 국가 ID, 유치국 및 구매국 ITMOs 등록부 ID,
ITMOs 고유식별번호 처음과 끝자리, 감축실적 이전 국가 ID, 감축실적 취득 국가 ID, ITMOs
활용/취소한 참여국 ID, ITMOs활용/취소한 ITMOs승인 획득 기관 ID

• 활동일자 및 유형(하부섹터 포함),온실가스 감축량, ITMOs량(tCO2eq),비 온실가스 메트릭규모
• 적용가능한 세계 온난화 지수 값,적용 가능한 비 온실가스 메트릭(Non-GHG Metric)
• 감축유형, 빈티지, 기타 국제감축목적을 위하여 활용 또는 취소된 ITMOs의 최종 목적, 당사국 

NDC에 ITMOs를 활용한 연도,일관성 검토 결과,기타 추가 설명 사항

I
T
M
O
s

보유
현황

• 협력적 접근법 사업 ID, 승인 ID, 최초 이전에 참여한 국가 ID, 유치국 및 구매국 ITMOs 등록부 ID,
ITMOs고유식별번호 처음과 끝자리

• 적용 가능한 세계 온난화 지수 값,적용 가능한 비 온실가스 메트릭(Non-GHG Metric),
• 감축유형,빈티지, 온실가스 감축량, ITMOs량(tCO2eq),비 온실가스 메트릭규모

허가
대상

• 승인일자, 대상자 명, 국적, 식별번호, 협력적 접근법 사업 ID, 조건사항, 변경 사항, 기타 추가 
설명사항

유치국과 당사국이 ITMOs를 발행하고 이전한 뒤 상응조정을 적용하면, 매년 4월 15일까지
UNFCCC 중앙 회계 및 보고 플랫폼(CARP)에 마련된 합의된 전자 양식(AEF)을 활용하여
연례정보(AI)를작성한후,이를 Article 6데이터베이스(A6DB)에제출필요

❖출처: https://unfccc.int/documents/64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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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COP29 결정사항 – 6.2조

정기정보 작성 세부사항 결정 정기정보는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일부분으로, 상응조정 및

ITMOs 사용 과정 등 초기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업데이트하고, ITMOs 관련 양적 정보 등 포함

정기정보(Regular Information, RI)

❖출처: https://unfccc.int/documents/644483

유치국과 당사국이 상응조정을 적용하면, UNFCCC 중앙 회계 및 보고 플랫폼(CARP)에
마련된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양식을 활용하여 정기정보(RI) 작성 후, 격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시기에 맞춰 UNFCCC 중앙 회계 및 보고 플랫폼 (CARP) 내 Article 6
데이터베이스(A6DB)에제출

정기정보

• 파리협정 6조 사업 참여요건 충족 현황(파리협정 당사국, NDC 제출, ITMOs 승인 및 추적 
기반 마련,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제출 여부, NDC및 LT-LEDS충족 여부)

• 이전 격년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 ITMOs 사용  승인(NDC, 기타 
국제감축목적)

• 상응조정 적용 방식과 관련 정보
• ITMOs가 NDC 달성 또는 국제감축목적(OIMP)으로 사용된 후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 방법

• 협력적 접근법에 기반한 국제감축사업 
• NDC달성에 사용한 ITMOs를 당사국이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 IPCC 2006지침에 따라 ’90년부터 ’21년 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정보 보고
•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는 부록(Annex)등에 수록

감축목표 이행 및 
달성현황

• NDC 이행 정보 : 온실가스 인벤토리내 배출량 통계등을 바탕으로 연도별 배출량 통계 및 
진전 현황 등 추적함

• 감축정책 및 조치 :탄소가격제(배출권거래제 등)등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서술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 적응대책및 성과지표, 관련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내용,우수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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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초기보고서, 연례/정기 정보, BTR, NIR 제출

출처: UNFCCC(2025), “Article 6.2 Reference manual for the accounting, reporting and review of cooperative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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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OP29 결정사항 – 6.4조

6.4조 감축실적(A6.4ER)의 허가 관련 결정사항 유치국은 A6.4ERs 최초 발행 이전까지 가능한

빠른 시기에 A6.4ERs 허가서를 감독기구(SB)에 제출, 미승인 감축실적(MCU) 발급에 유의

유치국은A6.4ERs최초발행이전까지가능한빠른시기에A6.4ER허가서(Statement of Authorization of A6.4ERs)를
감독기구(SB)에제출할것을권장

허가서에는다음요소를반드시포함해야함:
①A6.4ER의전부또는일부를NDC나OIMP용도로승인하는지여부
②A6.4ER을NDC및/또는OIMP용도로승인하지않는지여부
③A6.4ER을사후승인가능성을가진미승인감축실적(Mitigation Contribution Unit)으로의발행여부

사후승인은MCU발행부터최초이전사이에만승인가능

사무국에다음사항을보장하는지침의수립요청:
①MCU가6.4조메커니즘등록부내∙외부로이전하지않음
②발행시점에허가된것으로간주하여상응조정을실시함
③적응기금은허가된A6.4ER로구성되어있음

A6.4ERs허가변경: 유치국은언제든지A6.4ERs 사용허가변경사항을반영한허가서를제출할수있고, 과거에이미
등록부에서이전된A6.4ERs 에적용되거나영향을미치지않음
(단, 유치국이이중계산의방지를보장하고자허가서의적용가능한조건(Terms and Conditions of Authorization)에
감축실적사용허가변경이가능한상황과변경사항에대한관리절차를별도로명시하였을경우에는허가변경가능)

A6.4ER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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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OP29 결정사항 – 6.4조

등록부 연결 기능 강화 6.4조 등록부 국가 등록부 간 자발적 연결 가능, 

당사국 요청 시 국가등록부 대신 6.2조 국제등록부 활용 가능

(기존) 6.2조국제등록부 6.4조메커니즘등록부연결필수적, (기존) 6.2조국제등록부 국가등록부연결될수있음

(결정사항)협력적접근법의원활한참여를위해사무국은당사국이요청하는경우에감축실적을국가등록부가아닌6.2조

국제등록부에서발행할수있도록지원,사무국에개도국을포함한당사국이국가등록부구현이가능하도록역량강화지원요청

(결정사항) 6.4조메커니즘등록부 국가등록부간에도자발적으로연결될수있으며,연결시A6.4ER의조회및추출뿐만

아니라물리적이전까지가능함을결정

등록부연결및기능

국가 등록부

6.2조 
국제등록부

6.4조 
메커니즘 
등록부

연결 가능 자발적 연결 가능

연결 필수
당사국 요청 시 
국가등록부 대신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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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OP29 결정사항 – 6.4조

SOP 면제 대상 결정 최빈개발도상국(LDC) 및 도서국가(SIDS)의 경우

A6.4ERs 발행 시 SOP 5% 면제 결정

SOP(Share of Proceeds)는감축실적(A6.4ERs)발행량의5%를차감하는항목으로적응기금부담금을포함

- CMA3결정문에근거한기후변화대응취약국가의기후적응을지원하기위한기금부담금을의미

모든국가에게일률적으로적용되는사항이었으나,제29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최빈개발도상국(LDC)및

도서국가(SIDS)가파리협정6.4조메커니즘을활용해사업에참여하고A6.4ERs를발행한경우SOP 5%면제결정

SOP 면제대상 : LDC & S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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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SB 회의(SBM-015) 결정사항

베이스라인 설정 및 배출량 누출 관련 결정사항 베이스라인은 ① 최적가용기술(BAT), 

② 벤치마크, ③ 과거 배출량 기반 중 하나를 적용

베이스라인 설정을위한접근방식

베이스라인접근방식 :성과기반접근(Result-Based Access)이되, 1)최적가용기술(BAT), 2)벤치마크, 3)과거배출량기반중하나를적용

최적가용기술(BAT)접근방식 :감축사업이단일기술및활동으로구성되어야하며,지리적범위를포함하여야 함

벤치마크(Benchmark) : 동종 분야에서 가장 우수하고 비교 가능한 감축활동 데이터가 있을 경우 벤치마크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베이스라인을 설정할수있으며,지리적영역에적합한감축기술과감축사업유형설정

배출량누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6.4조메커니즘방법론에서정한감축활동시나리오와 비교하여배출량변경시누출(Leakage)가능성이있음

누출에대한지리적범위는국가경계내에국한되지않고국가간경계를넘어선누출이 발생할수있음

6.4조 메커니즘 방법론 제안자는 방법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감축활동 유형에 대한 잠재적 누출원을 파악하여야 하며, 6.4조 기반

감축사업추진전사업경계 내에서사용된 감축장비교체여부등을파악하여누출여부 식별필요

베이스라인설정및배출량누출

베이스라인 설정에대한일반원칙과요구사항

베이스라인(Baseline)을 BAU 배출수준보다낮게산정하여야 함

최적가용기술(BAT, Best Access Technology) 또는벤치마크(Benchmark) 방식을기준으로베이스라인 설정시첫번째감축량

산정기간이시작되는연도에 하향조정을적용하지않음

현재배출량과과거배출량에근거하여베이스라인 결정시, 첫번째 감축량산정기간이시작되는연도에베이스라인 하향조정을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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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35 NDC 수립

’35년 NDC 목표는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42.3 백만tCO2eq) 대비 53% (393.4백만tCO2eq) ~ 61% 
(452.8백만tCO2eq) 감축 국제감축 목표는29.8백만 tCO2eq ~ 34.0백만 tCO2eq 감축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발표자료(2025)

▪ 전력부문이 감축 선도(68.8~75.3%), 산업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감축율(24.3~31.0%)

▪ 건물(53.6~56.2%)과 수송(60.2~62.8%)부문감축율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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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업자용 국제감축사업 실행 가이드라인 개정본 발간

가이드라인개정본(’25년8월)은COP29 및SB 회의결정사항등최신국제동향과
우리나라6.2조표준협정문의세부이행규칙(개정예정사항) 내용을반영하여업데이트

①COP29 결정사항 반영
arrow에대한이미지검색결과   

ITMOs 허가, 첫번째이전,초기보고서, 연례및정기정보,

SOP 면제대상, 감축실적변경사항등

②SB 회의(SBM-015 등) 결정사항 반영
arrow에대한이미지검색결과   

추가성입증, 베이스라인설정, 조림/재조림CDM 전환신청기한등

③우리나라 6.2조 양자 표준협정문 및 세부 이행규칙 반영
arrow에대한이미지검색결과   

사전승인과사업승인절차의구분등지침개정예정사항

④부록 개정사항
arrow에대한이미지검색결과   

6.2, 6.4조양식최신화(사전고려, PDD, MoC서명, SD Tool 등)

⑤기타 개정사항
arrow에대한이미지검색결과   

오탈자수정, 용어표기,용어일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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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lus.google.com/112895374331270864127
https://plus.google.com/112895374331270864127
https://plus.google.com/112895374331270864127
https://plus.google.com/112895374331270864127
https://plus.google.com/1128953743312708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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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이드라인 목차

파리협정과 국제감축사업

기후변화에따른글로벌온실가스감축공조

파리협정의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경과

우리나라의국제온실가스감축사업

우리나라의배출권거래제도와상쇄제도

국제온실가스감축사업추진전략

우리나라의국제감축사업활용전략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감축사업

파리협정제6.2조

파리협정제6.4조

파리협정 제6조 추진절차

사업발굴

사업기획

시공및설치운영

감축실적발행

감축실적이전/활용

부록

가이드라인용어정리

단계별필요양식

문서예시

주요CDM 방법론요약

정부부처국제감축지원사업현황

단계별필요양식등국제감축사업자가참고할수있는내용은부록으로정리

가이드라인은파리협정국내·외동향, 시장메커니즘개념, 제6조추진절차등포함,

➢ 다운로드: 2025년 사업자를 위한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 가이드라인 ↓

https://www.icak.or.kr/board/downsizeView?bbsId=704&sn=502220
https://www.icak.or.kr/board/downsizeView?bbsId=704&sn=502220
https://www.icak.or.kr/board/downsizeView?bbsId=704&sn=502220
https://www.icak.or.kr/board/downsizeView?bbsId=704&sn=502220
https://www.icak.or.kr/board/downsizeView?bbsId=704&sn=502220
https://www.icak.or.kr/board/downsizeView?bbsId=704&sn=502220
https://www.icak.or.kr/board/downsizeView?bbsId=704&sn=502220
https://www.icak.or.kr/board/downsizeView?bbsId=704&sn=502220
https://www.icak.or.kr/board/downsizeView?bbsId=704&sn=502220
https://www.icak.or.kr/board/downsizeView?bbsId=704&sn=502220
https://www.icak.or.kr/board/downsizeView?bbsId=704&sn=502220


2022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목적과기본정신에대한접근

2022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목적의실현방안

제3장
국제감축사업과 ODA 사업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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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ODA 사업과 국제감축사업의 연계 방안 – ①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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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의 ODA 사업및국제감축사업의 연계추진방안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22)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3)

ODA를 수원국의 제6조 사업 및 ITMOs 관련 기반(인프라, 제도, 인적역량) 마련을 위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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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ODA 사업과 국제감축사업의 연계 방안 – ② 연계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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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CDM 사업의 ODA 재원활용의적격성논의결과

청정개발체제(CDM)에서의 ODA 지출에 대한 적격성 문제

OECD DAC 
고위급회의 
결정사항
(2004)

1. CDM 사업수행시ODA를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나,CERs의 
가치 만큼을 ODA 가치에서 공제해야한다고결정

ODA 지출에서 공여국에게 돌아가는 수익(대출금 상환, 미사용보조금에 대한
회수, 지분 매각대금을 포함)을 제외한공여국 노력의순액을 측정

만일 공여국이 CERs을 받지 않기로 수원국과 합의하였거나, 프로젝트가
CERs을생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할필요 없음

ODA 자금 지원의 CDM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수령한 모든 CERs의 가치에
대응하는 만큼을 ODA 등가액에서 공제

ODA 자금은 CERs구매를 위해사용될 수없음

ODA 자금 지원의 CDM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CERs은 공여국에 반환 및
공여국의 수익으로 간주되어야 하며이는 ODA흐름에서 공제

2. 마라케시 합의문 결정사항으로서, 부속서I (Annex I )국가의CDM에 
활용하는 공적 자금은 ODA의 전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부속서 I의 재정적 의무로부터 분리되어 계산되지 않아야 함



65

01 ODA 사업과 국제감축사업의 연계 방안 – ② 연계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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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정부, ODA(기후재원 포함)을 활용하여 ITMOs 확보불허주장

캐나다 정부의 파리협정 제6조 사업 및 적응 재원에 관한 입장

캐나다 정부의 적응 
재원 및 PA 6조 관련 

견해 제시
(2021)

* SBSTA의 PA 6조에 
대한 비공식 기술 전문가  
대화를 위한 문서 제출 요청

캐나다는 공여국이 자국의 이익 실현(NDC 달성 또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증진)을위해 ODA(기후재원포함)을사용할수없음을밝힘

ITMOs를위해유치국에제공한금액은기후재원으로보고될수없음

기후재원으로 지원받아 발생한 감축 실적은 ITMOs로서 제3국에
재판매될수없음

캐나다는파리협정제6조사업 수행시,ODA(기후재원 포함)을 
활용하여 ITMOs를 확보하는 것을 불허함 → 우리나라국제감축목표

달성을위해ODA 사업을활용하기위해서는캐나다외타 국가의
동향을지속적으로점검하여 관련 국제 협상에서 선제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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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ODA 사업과 국제감축사업의 연계 방안 – ② 연계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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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방법론전문가패널(MEP) 회의, 6.4조사업에대한공공재원(ODA 포함) 활용고려논의결과

6.4조 사업에 대한 공공재원(ODA 포함) 활용 고려

‘메커니즘 방법론의 
추가성 입증’에 
관한 표준(초안) 

(2025)

일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A6.4ERs과 공공재원(예: 정부 보조금, ODA
등)이 결합되어 혼합재원(finance blending)으로 추진⇒ 이는 감축 활동을
촉진하지만 “추가성, 공정성, 가격왜곡”의 문제발생 가능

추가성 문제 : 사업 총 비용의 90%를 ODA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만
A6.4ERs 수익으로 충당 시, A6.4 메커니즘이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의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을 수 있음⇒ 공공 재원 부재 시자금 공백 발생 및
A6.4ERs수익부재 시사업 추진불가능한 점에 대한 투자분석 시입증 필요

공정성 문제 : A국이 ODA로 프로젝트 비용 90%를 지원하고 B국이 10%만
부담하여 A6.4ERs를 구매 시, A국은 B국이 낮은 가격에 감축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B국의 감축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것 ⇒ ODA와 A6.4ERs의
이중계상 (double counting) 또는 불공정 거래 이슈 발생하므로
감축량(A6.4ERs)을 재원 비율에 따라 배분 필요(예: 총 100tCO₂
감축량에서 공공재원이 90%였다면 A6.4ERs는최대 10t만 발급)

가격 왜곡 문제 : 공공재원지원 프로젝트는 더 낮은 가격으로 A6.4ERs발행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시장가격 하락 및 공공재원이 없는 프로젝트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 프로그램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필요 (예:
가정용 기술 보급사업처럼 활동 규모가 재원 전체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일부
감축은 공공 재원 덕분에 발생했을 수있으므로 분리추정 필요)

MEP는 감독기구(SB)에 향후 회의 시 공공재원 활용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수 
있도록 컨셉 노트 준비를  권고함 → 지속적인 동향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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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ODA 재원 활용 가능성에 대한 비교 (CDM vs 파리협정 제6조)

CDM project standard for project 
activities (제38조)

CDM 사업에공적재원포함시→ 사업참여자는부속서 I 
국가로부터해당 자금 공여가 ODA 전용을 초래하지 않고, 

재정 의무와 분리됨에 대한 확약서를받아제출필요

CDM사업운영표준(2021)에따르면,

사업 참여자는 제안된 CDM사업 활동을 위한공적 재원의
출처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만약 부속서I (Annex I)
국가로부터의 공적 재원이 포함된 경우, 사업 참여자는
해당 부속서 I 국가로부터 그들의 자금 공여가 ODA의
전용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기후변화협약 제4조에 따른
재정적 의무와 분리되어 있음을 확약하여 문서를 받아
제출해야함

우리나라는 UNFCCC 비부속서 I (Non-Annex I)
국가이기에 공적 재원을 활용한 CDM 사업에 제한 사항이
없으나, 만일 향후 국가 지위가 삭제될 경우 ODA 전용 및
재정의무관련확약서를제출해야할수있음

CDM 사업 파리협정제6조사업

파리협정 제6.2조 사업

ODA 자금지원을통한 ITMOs확보에대한제한사항미발견
→ 제6.2조 감축활동에 ODA 자금 활용에 대한 제한사항 없음

파리협정(2015),제 6.1조 ~제6.3조검토
⇒ ITMOs확보관련자금의성격에관한내용은확인되지않음

CMA3(2021),제6.2조결정문검토
⇒ ITMOs확보관련자금의성격에관한내용은확인되지않음

파리협정 제6.4조 사업

ODA 자금지원을통한A6.4ER 확보에대한제한사항일부
발견→추후 MEP 결정사항 지속 동향 파악 필요

파리협정(2015)제6.4조&CMA3(2021)제6.4조결정문검토
⇒ ITMOs확보관련자금의성격에관한내용은확인되지않음

4차MEP(2025),‘메커니즘방법론의추가성입증’표준(초안)검토
⇒추가성(투자분석)입증,A6.4ERs을재원비율에따라배분필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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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개도국의 파리협정 6조 역량강화를 위한 레디니스 프로그램

ODA 자금 활용 적격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개도국이 국제감축사업 추진 시에 지원이 필요한

6조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ODA 사업으로 제공하여 ODA를 국제감축사업의 측면 지원에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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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pstream 단계
(6조사업참여기반마련)

2. 사업수행단계
(6조사업실시)

3. Downstream 단계
(6조사업감축실적활용)

6조사업참여국요건준수

정책수립(NDC, LT-LEDS 등)

6조관련법규제ㆍ개정

ITMOs 승인·발행·이전·관리Registry 구축

6조관련기관설립
(DOE, 국제감축협의체등)

NDC 목표달성에활용

규제준수에 활용(ETS 등) 

감축실적거래(VCM 등)

사전고려

글로벌/지역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유치국승인

PDD개발

타당성평가및사업등록

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ITMOs 허가

ITMOs발행및이전

(모듈1) 정책수립및법규제·개정지원

(모듈4) 교육및연수지원

(모듈2) 인프라 구축지원

(모듈5) ITMOs 보고서작성지원

(모듈3) 6조관련기관설립 지원

(모듈6) 6조시범사업 운영 지원

개도국의 파리협정 6조역량강화를 위한레디니스프로그램 ‘6가지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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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개도국의 파리협정 6조 역량강화를 위한 레디니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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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근거 사업구분 사업단계

(모듈1)

정책수립및법규

제·개정지원

1.1국가결정기여(NDC) 작성/업데이트
2/CMA.3 & 3/CMA.3 

-참여국 요건
공통 Upstream

1.2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NIR) 작성/업데이트 2/CMA.3 -참여국 요건 6.2 Upstream

1.3 장기저탄소발전전략(LT-LEDS) 작성/업데이트
2/CMA.3 & 3/CMA.3 

-참여국 요건
공통 Upstream

1.4 6조사업운영매뉴얼개발 - 공통 Upstream

1.5 6조관련법률·규정 제ㆍ개정 - 공통 Upstream

(모듈2)

인프라구축지원

2.1 ITMOs 승인·발행·이전·관리 등록부(Registry) 구축 2/CMA.3 -참여국 요건 6.2 Upstream

2.2 국가온실가스 배출량통계시스템구축 - 공통 Upstream

(모듈3)

6조관련기관

설립지원

3.1 국가승인기구(DNA) 설립 3/CMA.3 -참여국 요건 6.4 Upstream

3.2 운영기구(DOE) 설립

-타당성 평가, 검증등
3/CMA.3 6.4 Upstream

3.3 국제감축협의체 설립

-국제감축사업의 승인및취소, 방법론승인등

우리나라 국제감축사업 지침 12조

-국제감축협의체
6.2 Upstream

개도국의 파리협정 6조역량강화를 위한 레디니스 프로그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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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개도국의 파리협정 6조 역량강화를 위한 레디니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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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파리협정 6조역량강화를 위한 레디니스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근거 사업구분 사업단계

(모듈 4)

교육및연수지원

4.1 교토의정서(CDM) 및파리협정(6조), 

CDM에서 6.4조로 전환한사업관리

2/CMA.3 & 3/CMA.3

-참여국 요건,

A6.4-SB008-A08

공통 Upstream

4.2 6.2조및 6.4조사업절차 - 공통 사업수행

4.3 사업타당성평가 - 공통 사업수행

4.4 배출량측정, 보고, 검증(MRV) 2/CMA.3 - ITMOs 요건 공통 사업수행

4.5 상응조정 2/CMA.3 - ITMOs 요건 공통 사업수행

4.6 방법론 2/CMA.3 & 3/CMA.3 공통 사업수행

4.7 UNFCCC의지속가능개발 평가(SD tool) 3/CMA.3 -참여국 요건 6.4 사업수행

4.8 자발적탄소시장(VCM) - 공통 Downstream

4.9 배출권거래제(ETS) - 공통 Dow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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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파리협정 6조역량강화를 위한 레디니스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근거 사업구분 사업단계

(모듈5)

ITMOs 보고서

작성지원

5.1 초기보고서(Initial report）작성지원
2/CMA.3 - ITMOs 

보고사항
공통 사업수행

5.2 연례정보(Annual information)작성지원
2/CMA.3 - ITMOs 

보고사항
공통 사업수행

5.3 정기정보(Regular information)작성지원
2/CMA.3 - ITMOs 

보고사항
공통 사업수행

(모듈6)

6조시범사업

운영지원

6.1 시범사업 발굴 - 공통 사업수행

6.2 시범사업 ITMOs 이전 지원(상응조정, 등록부 관리등) - 공통 사업수행

6.3 시범사업 ITMOs 거래 지원(VCM 등) - 공통 Downstream

* 근거 문서

· (UNFCCC) Decision 2/CMA.3 : Guidance on cooperative approaches referred to in Article 6, paragraph 2, of the Paris Agreement

· (UNFCCC) Decision 3/CMA.3 : 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mechanism established by Article 6, paragraph 4, of the Paris Agreement

· (우리나라)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6. 23.)

· (UNFCCC) A6.4-SB008-A08 : Procedure - Transition of CDM activities to the Article 6.4 mechanism



72

03 주요 협력국의 6조 레디니스 현황 조사

주요 협력국 정부(12개국)의 파리협정 6조 레디니스 현황을

UNEPCCC의 Article 6 Pipeline과해당국 정부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조사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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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요 협력국의 6조 레디니스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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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한국형 6조 레디니스 운영 체계 – 한국에너지공단 ODA 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은 우리나라 ODA 재원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6조 역량강화를위한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 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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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정 공모 자유 공모

사업명
온실가스 국제감축 기반조성(Readiness) ODA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전타당성조사 

자유주제 
(컨설팅사업 또는 프로젝트 사업)

대상국
정부에서 선정한 ODA 중점협력 27개국 중 우리 정부와
국제감축 협정 체결 혹은 추진 중인 19개국
(베트남, 우즈벡, 방글라데시, 가나,페루 우선 지원)

정부에서 선정한 ODA 중점협력 27개국 중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추진이 가능한 국가

과업
내용

① 대상국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Readiness 조사
 - 6조 참여국 요건 충족 여부, 국제감축사업 관련 정책 
기반, 인프라(Registry 등), 검·인증 체계 등 조사

- 대상국 內 국제감축사업 추진 현황, Readiness 관련 
국제기구 및 해외기관과 협력 현황, 지원사례 등 조사

② 대상국 국제감축사업 Readiness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現 Readiness와 니즈를 고려하여 맞춤형 법·제도 설계,
인프라 구축,검·인증 역량 강화 등 ODA사업 발굴

① 에너지 정책컨설팅 지원 사업 :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형 제도 전수 및 네트워크 구축 

  -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소개
  - 개도국 공무원 대상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

 ②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 사업 : 온실가스 저감 시범사
업 추진 및 본 사업 연계 지원

  - 온실가스 저감에 필요한 특정 시설·인프라 구축
  - 기자재 설치 등에 필요한 타당성조사 지원

산출물
’26년 신규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
수원국 ODA 수원총괄기관과 관계기관 사업요청서

(PCP) 및 사업요청 공문,차년도 무상원조시행계획서 등

’26년 신규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
수원국 ODA 수원총괄기관과 관계기관 사업요청서
(PCP) 및 사업요청 공문,차년도 무상원조시행계획서 등

사업비 40백만원(건당) 40백만원(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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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한국형 6조 레디니스 운영 체계 – 기후부 및 6개 운영기관 MOU 체결

우리나라 기후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한국형 6조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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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목적과기본정신에대한접근

2022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목적의실현방안

제4장
국제감축사업 개발 실습 (프로젝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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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감축사업 개발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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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제도를활용할계획인가요? – 6.2조, 6.4조, VCM(GS, Verra등), 해외양자협력제도(JCM, Klik재단등)

사업대상국은어디인가요?

사업대상국은우리나라와양자협정또는MOU 체결국인가요? 

(6.2조사업일경우) 사업대상국은우리나라와표준협정문세부이행규칙을체결한국가인가요?

사업대상국의상응조정정책이수립되거나상응조정비율이결정되었나요?

사업대상국의 6조레디니스현황을확인하였나요? 어떤부분의준비가필요한가요?(예: 등록부구축, 정책프레임워크등)

사업대상국으로부터 LoI또는 LoA를확보하였나요? 

사업분야는무엇인가요? –발전, 산업, 수송, 폐기물, 산림, 농업, 재생에너지등

사업내용은무엇인가요? –소수력발전, 매립가스발전, e-Mobility, 정수시스템, 저탄소벽돌, 맹그로브, 쿡스토브등

사업대상국이 Positive/Red List를보유하고있나요? 추진예정사업이대상국 List 목록에부합하나요? - NDC, 

각국홈페이지등검색하여확인필요

11.  선택하신제도내에사업의적용기술에대한승인방법론이있나요? 

12.  방법론이있을경우적용조건에사업내용이모두해당되나요? 

예상온실가스감축량은얼마인가요? 감축량이얼마인지모를경우감축량을계산하는방법을확인하였나요?

사업에대한환경및사회적영향과지속가능개발영향을고려하였나요?

각자의 국제감축사업 프로젝트 만들기 (기초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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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국제감축사업 프로젝트 만들기 (기초 실습) 

핸드폰을 켜서 QR 코드로 
멘티미터에 지금 바로 접속해주세요 !

 
https://www.menti.com/alsm11n9p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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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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